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6] <개정 2019. 11. 20.>
시험의 면제기준(제51조 관련)

구 분 면 제 대 상  및  면 제 과 목
1. 관광통역안내사 가.「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

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 외국어를 3년 이
상 강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외국어시험을 면제

나. 4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근무하거나 유학(해당 언어권의 
언어를 사용하는 학교에서 공부한 것을 말한다)을 한 경력이 있는 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ㆍ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서 
해당 외국어를 5년 이상 강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외국어 시험을 면제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
(전공과목이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또는 이에 준하는 과목으로 구성
되는 전공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졸업한 자
(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 중 관광법규 및 관
광학개론 과목을 면제

라.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다른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
안내를 하기 위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60시
간 이상의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필기시험 중 관광법
규 및 관광학개론 과목을 면제. 이 경우 실무교육과정의 교육과목 및 
그 비중은 다음과 같음

    1)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30%
    2) 관광안내실무: 20%
    3) 관광자원안내실습: 50%

2. 국내여행안내사 가.「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전
공과목이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또는 이에 준하는 과목으로 구성되
는 전공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졸업한 자(졸
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
력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나. 여행안내와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
여 필기시험을 면제

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나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자 또
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관
광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에 대하
여 필기시험을 면제

3. 호텔경영사 가. 호텔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4성급 이상
의 관광호텔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나. 호텔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3성급 관광
호텔의 총괄 관리 및 경영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다. 국내호텔과 체인호텔 관계에 있는 해외호텔에서 호텔경영 업무에 종

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국내 체인호텔에 파견근무를 하려는 자
에 대하여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을 면제

4. 호텔관리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호텔경영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5. 호텔서비스사 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 이상의 학교
를 졸업한 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관광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나. 관광숙박업소의 접객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
여 필기시험을 면제


